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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noise control act is to define and ensure application and respect of 
noise exposure limits.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prepared a legal framework for noise limits either 
by national laws, ordinances or municipal by-laws. A large number of advaced countries have adopted 
the Leq index for the main sources of noise(road, railway, industry). The exception is aircraft noise for 
which regulatory practice is highly disparate. These differences in the indices adopted, the periods and 
areas to which regulations apply, definitions of measurement conditions and ways in which noise levels 
are calculated make it difficult to compare the current advanced countries standards. This study pres-
ents the current noise abatement policy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proposes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noise abatement policy of Korea to catch up with it of the advanced countries.

* 
1. 서  론

소음은 사전적 의미로 원치 않은 소리이다. 아무

리 아름다운 선율일지라도 원치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은 소음이다.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다. 사람

들은 소음에 노출되면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짜

증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

면 난청을 초래하게 되어 청각 기능이 현저히 떨어

지게 된다. 이러한 감각공해인 소음은 다른 물질공

해와 마찬가지로 대량 생산과 소비 그리고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오늘날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는 현상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특히,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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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도가 높은 유럽과 일본은 70년대부터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다.
소음을 저감시키는 대책은 크게 발생원, 경로, 수

음자 대책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도로교통소음의 

경우 자동차소음 배출허용기준, 타이어소음 허용기

준, 도로교통소음 규제기준 설정은 발생원 대책이

고, 방음시설 성능 및 설치기준 설정은 경로대책이

며, 주택창호개량은 수음자 대책에 속한다. 철도소

음의 경우도 철도차량소음 배출허용기준 및 철도소

음 규제기준을 들 수 있고, 항공기소음의 경우 항공

기소음 규제기준, 국제공항 이·착륙 항공기에 대한 

소음부담금, 시설물 설치 제한, 시설물 용도 제한이 

있다. 공사장 소음의 경우 공사장소음 규제기준과 

건설기계류에 대한 소음표시제 및 인증제가 있고, 
배출시설을 갖춘 공장소음(산업소음)의 경우 공장소

음 배출허용기준이 있다. 여기서 각종 규제기준은 

발생원, 경로, 수음자 대책에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정책 수단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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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후대책(대증요법)인 규

제기준과 달리 예방책(원인요법)이다. 이외에 선진국

에서는 사전에 소음민원을 불식하고자 토지이용기준

을 설정하여 택지개발사업 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외국에서는 (소음)환경기준을 

계획지침(Planning Gideline)이라 칭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자동차

소음 배출허용기준, 도로교통소음 규제기준, 방음벽 

성능 및 설치기준, 철도차량소음 배출허용기준, 철

도소음 규제기준, 항공기소음 규제기준, 국제공항 

이·착륙 항공기에 대한 소음부담금, 시설물 설치 제

한, 시설물 용도 제한, 공사장소음 규제기준, 건설기

계류에 대한 소음표시제,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소규모 공장,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소음 

규제기준, 환경영향평가시의 소음환경기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과 선진국의 소음저감정

책을 비교하여 상이한 점들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좋은 정책은 반영하여 우리의 소음저감정책을 개선

하고자 한다.

2. 각국의 소음규제정책

2.1 프랑스
교통소음에 관한 프랑스 규정은 옥외에서 직면하

게 되는 상황들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다룬다. 신도

로 주변에 사는 사람과 기존 도로변에 세워지는 건

물들을 보호할 목적인 이 규정은 60년대 중반 이후 

수행된 연구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소음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1) 도로교통소음

1992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1995년 5월 5일에 

Table 1 Road traffic noise immission limits, new 
road(Leq dBA, facade)

Area Day(06:00~22:00) Night(22:00~06:00)
Hospital, sanitarium, 

social welfare 
facilities

60* 55

School 60 -
Dwelling in low noise 

exposure area
(Leq(6~22) < 65 dBA)

60 55

Other dwelling 65 60
Office, commercial 65 -

 * Clinic and ward : 57 dBA

개정된 소음규제법의 도로교통소음 노출 한도는 

Table 1과 같다(1).
기존 도로의 개량의 경우에, 즉 기존 도로 소음

도가 2 dBA이상 증가할 것 같으면 도로 개량후 전

체 소음도는, 기존 도로 소음도가 65 dBA를 초과하

면 최고 65 dBA로 감소되어야 한다. 기존 도로 소

음도가 65 dBA보다 낮으면 목표는 기존 소음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2) 철도소음

TGV 신선에 대해서는 Table 1의 기준이 적용되

고 재래선의 경우 3 dB 혜택이 주어지며, 1999년 

1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2).

(3) 항공기소음

프랑스는 psophic 지수(Ip)를 이용한다. 항공기 

운항회수에 첨가하여 이 지수는 6시와 22시 사이의 

16시간 (낮시간)동안 비행에 대한 최대 허용소음도 

및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8시간 (저녁시간)동안 

비행에 대한 최대허용소음도를 포함하고 있다. 밤시

간대의 교통량은 낮시간대의 교통량보다 사람을 더 

귀찮게 하여 10의 인수로 가중된다.

- A지역 : Ip ≥ 96
- B지역 : 89 ≤ Ip < 96
- C지역 : 84≤ Ip < 89
- D지역 : Ip < 84

(4) 산업소음

산업 설비에 인접한 환경의 공인된 소음도는 

1985년 8월 20일의 프랑스 규칙에 의해서 규정되

었다. 기존 주택에 가까이 세워지는 신설비에 대한 

소음한도는 Table 2와 같다(3).

(5) 생활소음

잔디깍는 기계소음, 비정상적으로 시끄러운 소리, 

Table 2 Industrial noise immission limits(Leq, facade)
Area Day(06~20) Night(20~06)

Hospital, health care building 45 35
Residential(rural) 50 40
Residential(urban) 55 45

Residential, commercial 60 50
Commercial, industrial 65 55

Industrial 7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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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나 사람의 과도한 소란 행위, 늦은 시간에 천

공기 소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소음 노출한도 

및 발생시간에 따른 보정치는 Tables 3, 4와 같다(4~6).

2.2 독일
(1) 도로교통소음

1974년 독일연방노출보호법과 고속도로법은 도로 

건설자에게 연방 도로망 주변에 위치한 가옥을 보

호하게 하였다. 연방 도로교통소음 노출 한도는 

Table 5와 같다(7~12). 
신 도로 및 변경 도로에 대해서 도로 소음이 2~3 

dBA이상 증가하거나 낮 시간대의 소음이 70 dBA, 밤 

시간대의 소음이 60 dBA를 초과하면 이 한도는 도로 

확장의 경우에 또한 적용된다. 기존 도로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보호(본질적으로 방음 설비)는 소음 민

감 지역이나 주거 지역에서 낮 시간대의 소음도가 70
dBA를 또는 밤 시간대의 소음도가 60 dBA를 초과하

면 시행된다. 지방 도로에 대한 규제는 없다.  

Table 3 Neighbourhood noise immission limits(Leq, 
30 min facade)

Indoor Outdoor
Day(07~20) Night(20~07) Day(07~20) Night(20~07)

30 28 35 33

Table 4 Correction of neighbourhood noise
Duration of noise, T Correction(dB)

10 s ＜ T ≤ 1 min 6
1 min ＜ T ≤ 5 min 5
5 min ＜ T ≤ 20 min 4

20 min ＜ T ≤ 2 h 3
2 h ＜ T ≤ 4 h 2
4 h ＜ T ≤ 8 h 1

T ＞ 8 h 0

Table 5 Guideline on noise abatement on federal 
roads(immission, Leq, free field)

Area
New and significantly 

modified road
Improvement 

(existing road)
Day(06~22) Night(22~06) Day Night

Hospital, school 57 47 70 60
Residential 59 49 70 60

Mixed business 
& residential 64 54 72 62

Area with light 
industry 69 59 75 65

(2) 철도소음

1990년 6월에 시행된 법령은 신도로에 대한 것

과 똑같은 신철도에 대한 소음노출한도를 설정해 

놓고 있다. 철도소음은 도로소음과 달리 연속해서 

소음을 발생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소음을 발생하여 

덜 성가시다고 가정되고 있기 때문에 5 dBA가 이 

한도와 비교되기 전에 측정되거나 계산된 소음도에

서 감해진다. 이 방법으로 계산된 소음도가 초과되

면 주택은 보호되어야 한다. 기존 선로연장의 경우

에 소음도가 적어도 3 dBA 증가하거나 낮에 70
dBA를 초과하거나 밤에 60 dBA를 초과하면 방음

대책이 채택되어야 한다. 기존 철도에 대한 현행의 

소음규제법은 없다(7~12). 
신 건물에 대한 철도소음 지침은 Table 6과 같다.

(3) 항공기소음

항공기소음에 관련된 법에서 두 개의 소음보호지

역이 등가소음도(Leq)에 의해서 정의된다. 1지역 : 
Leq > 75 dBA, 2지역 : 67 < Leq < 75 dBA. 이 한도는 

낮시간대(06:00~22:00)와 밤시간대(22:00~06:00) 동안 

가장 소음이 심한 시간에 적용된다. 이 두 지역에 

요양소와 휴양소를 건축하는 것이 금지된다.
1지역에서 어떤 주택건축도 허용되지 않고 기존

건물(아파트, 주택, 학교, 병원)의 소유주는 방음 

(절연)으로 초래된 비용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지역에서 주택건설은 주택이 방음처리가 되면 

인가된다. 소음보호 지역설정에 첨가해서 제 3영역

은 여러 가지 계획목적에 대해서 62 dBA 소음한도

의 근거에서 계산된다(7~12).

(4) 건설소음

측정된 소음도가 5 dBA 이상 권고한도를 초과하

거나 낮시간의 최고치가 30 dBA(밤시간에 20 dBA, 
실내에서 10 dBA) 이상으로 노출권고한도(Table 7)
를 초과하면 소음도는 저감되어야 한다(7~12).

Table 6 Guideline on railway noise for new build-
ing(DIN 18005, Leq dBA, free field )

Area Day(06~22) Night(22~06)
Hospital, school (45) (35)

Residential 50(55) 40(45)
Mixed business 

& residential 60 50

Industrial 6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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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소음

1968년 7월에 시행된 규정에 포함된 노출한도는 

건설소음 노출한도와 동일하지만 적용시간대가 다르

다. 낮시간대는 06:00~22:00이고, 밤시간대는 22:00~
06:00이다(7~12).

(6) 생활소음

독일의 생활소음기준, 기준보정시간 및 보정치는 

Tables 8, 9와 같다(13,14).

Table 7 Construction noise immission limits(dBA Leq)
Area Day(07~20) Night(20~07)

Hospital 45 35
Exclusively residential 50 35

Mainly residential 55 40
Mixed area

(residential + commercial) 60 45

Commercial, industrial 65 50
Industrial 70 70

Indoor 40 30

Table 8 Neighbourhood noise immission limits(Leq dBA)

Area
Day(weekday/

morningㆍevening
ㆍ holiday)

Night
(20:00~6:00)

Sanitarium 45/45 35
Exclusively 
residential 50/45 35

Mainly residential 55/50 40
Mixed area

(residential + 
commercial)

60/55 45

Commercia 65/60 50
Industrial 70/70 70

Indoor 35/35 25

Table 9 Reference time correction and correction

Time of day Reference time 
correction(Tr)

ㆍWeekday day(08~20) 12 h
ㆍWeekday morningㆍevening

(06~08, 20~22) 2 h

ㆍNight(22~06) 1 h

ㆍHoliday day(09~13, 15~20) 9 h
ㆍHoliday morningㆍevening

(07~09, 13~15, 20~22) 2 h

Correction kt = 10 log(te/Tr)

 Where te is the time of noise emission.

2.3 유럽연합(EU)
유럽연합에서는 도로교통소음 저감대책 일환으로 

2005년 2월 4일부터 타이어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 지령(directive 2001/43/EC)에 규정된 타

이어소음 한도는 Table 10과 같다(15). 
또한 경제수단으로 영국, 화란, 스위스는 연료세에 

소음세를 부과하고, 노르웨이와 싱가포르는 통행료에 

소음부담금을 부과하여 소음저감 비용(방음시설 설

치) 및 저소음차량 R&D 비용을 충당할 재원을 확

보하고 있다(3).

2.4 일본
(1) 환경소음

환경보호에서 소음측면에 관한 결정은 1967년에 시

작되었고 1971년에 규정되었으며 1998년 9월 30일에 

Table 10 Tyre/road emission limits

Type class
Norminal 
section 

width(mm)

Limit values(dBA)

A B1 C1,2

C1
(passenger car)

≤145 72* 71* 70
>145 ≤165 73* 72* 71
>165 ≤185 74* 73* 72
>185 ≤215 75** 74** 74

>215 76*** 75*** 75
Normal Snow Special

C2(commercial 
vehicle)

(LI≤121, SS≥N)
75 77 78

C3(commercial 
vehicle except C2) 76 78 79

Tyre not applicable

SS<F, Rim diameter less than 254 mm 
or greater than 635 mm, For 
temporary use, Designed before 1 Oct. 
1980

Note 1) LI : load index   - 121 : 1,450 kg
        SS : speed symbol  - N : 140 km/h  - F : 80 km/h
* Limit values in column A shall apply until 30 June 

2007; Limit values in column B shall apply as from 
1 July 2007.

** Limit values in column A shall apply until 30 June 
2008; Limit values in column B shall apply as from 
1 July 2008.

*** Limit values in column A shall apply until 30 June 
2009; Limit values in column B shall apply as from 
1 July 2009.

1 Indicative figures only. Definintive figures will 
depend on the amendent of the directive following 
the report required in Article 3(2) of 2001/43/EC.

2 Limit values in column C will result from the 
amendent of the Directive following the report 
required in Article 3(2) of 2001/43/EC. 

Note 2) The above limit values shall be increased by 1 dB 
for the reinforced or extra load tyres and by 2 dB 
for the special use ty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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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었다. 규칙이 이미 아주 정교하고 시간대와 지

역민감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개정이 그 이

후 있어 왔다. 시간대는 낮(06~22), 밤(22~06)으로 나

뉘어져 있다. 소음도는 Leq dBA로 주어지고 주택정

면으로부터 1 m 거리에서 측정된다(Table 11)(16).

(2) 도로교통소음

도로교통소음은 주로 차선수에 달려있다(17).
주어진 지역에 대한 소음도는 각 시간대에 대한 

값을 평균함으로써 얻어진다(Table 12).

(3) 철도소음

소음환경질기준은 신간선에 대해서 1975년에 마

련되었다. 주택의 정면에서 다음의 최고소음도(Lmax)
가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18).

Table 11 Nois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Leq 
dBA, facade)

Area Applicable areas
Standards(Leq dBA)

Day
(06~22)

Night
(22~06)

General 
areas

Sanitarium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50 40

Residential 55 45
Commercial and industrial 60 50

Roadside 
areas

Residential areas adjacent 
to 2 lanes or more roads 60 55

Residential areas adjacent 
to 2 lanes or more roads,
commercial and industrial 
areas adjacent to 1 lanes 

or more roads

65 60

Areas adjacent to arterial 
roads 70 65

Note : Indoor noise standard is 45 dBA or less at daytime, 
and 40 dBA or less at nighttime with the window 
close.

Table 12 Road traffic noise immission limits(Leq dBA)

Area
Limits(Leq dBA)

Day 
(06~22)

Night
(22~06)

Residential areas adjacent to 1 lane 
roads 65 55

Exclucively residential areas adjacent 
to 2 lanes or more roads 70 65

Exclucively residential areas adjacent 
to 2 lanes or more roads, mainly 
residential areas adjacent to roads, 
mixed(resident, commercial,
industrial) areas adjacent to roads

75 70

Areas adjacent to arterial roads 75 70

- 주거지에서 70 dBA
- 상 ․공업지에서 75 dBA 

이 소음도는 06~24시 시간동안 최고소음도들을 

평균함으로써 계산된다. 신선이 부설될 때 이 노출

한도가 초과되면 보호대책(방음벽, 방음둑 및 주택

방음)이 취해져야 한다.
기존선로의 경우에 소음문제 지역을 해결하는데 

허용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평균 최고소음도가 80 dBA를 초과하면 3년

- 평균 최고소음도가 75~80 dBA이면 7~10년

- 평균 최고소음도가 70~75 dBA이면 10년

신간선 철도소음은 1972년부터 측정되어 왔는데 

이 당시 소음측정기기는 등가소음도(Leq)를 측정할 

수 없어 최고소음도(Lmax)를 기준으로 규정하였으나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인 등가소음도(Leq)로 기준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재래선의 신선의 경우 1995년부터 지침으로 낮시

간(07~22) Leq 60 dBA, 밤시간(22~07) Leq 55 dBA 
이하로 정하고 있다.

(4) 항공기 소음

기준은 공항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3년에 마련되었다. 지수는 WECPNL을 

이용하였다. 이것은 최고소음도(이 소음도가 배경소

음을 10 dBA 초과할 때)와 24시간 동안의 항공기 

운항횟수(밤에 10, 저녁에 3, 낮에 1을 보정)로 계

산된다. 그러다 2007년 3월 1일부터 소음지수를 환

산식(Lden ≒ WECPNL - 13)을 이용하여 Lden으로 개

정하였다(19). 개정한 사유는 일반인들이 다른 교통

소음 지수와 비교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공항의 경우에 초과되어서는 안될 노출한도는 

다음과 같다.

- 주거지에서 70 WECPNL(Lden 57 dBA)
- 기타 지역에서 75 WECPNL(Lden 62 dBA)

기존 공항의 경우에 5년의 선행시간이 소음극

심상황(80 WECPNL 이상)을 해결하고 이것을 85
WECPNL 이하로 저감하거나 옥내에서 65 WECPNL 
이하로 저감하는데 허용되어 왔다. 또한 기준설정 

후 10년 이내에 옥외에서 75 WECPNL 이하나 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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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60 WECPNL 이하로 저감하는 것이 기대된다. 
원칙적으로 소음도가 80 WECPNL을 초과하는 경

우에 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2.5 미국
교통부(DOT)와 환경청(EPA)은 지극히 일관성 

있는 규정을 개발해 왔다. 환경청의 Ldn사용은 밤시

간에 10 dBA를 보정할 때 항상 설득력이 있는 것

은 아니다. Ld는 낮시간(07~22시)의 Leq이고, Ln은 

밤시간(22~07)의 Leq이다. 이것은 10 dB 증가된다. 
Ld는 전형적으로 낮시간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에 상응하는 65 dBA이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 Ln = 55 dBA이면   Ldn = 65 dBA
- Ln = 45 dBA이면   Ldn = 약 63 dBA 

Table 13 Noise immission limits in USA
Type of zone 
and activity Index Interference 

threshold
Intervention 

threshold

Park L10
Leq

48
45

60
57

Leisure & spot area : 
dwelling, hotel,
school, hospital

L10
Leq

58
55

70
67

Dwelling, hotel,
school, hospital

L10
Leq

43*

40*
55*

52*

 * Indoors

Table 14 Noise zone classification

Noise 
zone

Noise 
exposure 

class

Noise descriptor HUD noise 
standardsLdn NEF

A Minimal 
exposure

Not 
exceeding 55

Not 
exceeding 20 Acceptable

B Moderate 
exposure 55~65 20~30

C-1 Significant 
exposure

65~70 30~35 Normally 
unacceptableC-2 70~75 35~40

D Severe 
exposure Above 75 Above 40 Unacceptable

Note 1) HUD, DOT and EPA recognize Ldn = 55 dBA as a 
goal for outdoors in residential areas in protecting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with an margin of 
safety. However, it is not regulatory goal. It is a 
level defined by a negotiated scientific consensus 
without concern for economic and technological 
feasibility or the needs and desires of any 
particular community. Noise zones C-1 and C-2 
are acceptable i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met.

Noise reduction for C-1 shall be 25 dB or more.
Noise reduction for C-2 shall be 30 dB or more.

Note 2) NEF = 30 is equivalent to Ldn = 65 dBA.

이것은 Ldn이 밤시간의 배경소음의 질에 별로 민

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부 고속도로관리는 Leq와 L10지수로 되어 있

다. 그것은 두 종류의 역치를 규정짓고 있다. 하나

는 소음간섭역치이고 다른 하나는 중재역치이다. 그

것은 또한 3종류의 지역 및 건물에 대한 옥내․외 역

치를 규정짓고 있다(Table 13)(20).
미국의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 소음수준에 따

른 토지이용 권고기준을 요약하면 Table 14와 같다(21).

3. 고  찰

각국의 소음평가방법(소음지수)을 살펴보면 대체적

으로 항공기소음을 제외한 각종 소음에 대해 시간의 

평균값인 등가소음도(Leq, Ldn, Lden)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과 동일한 평가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동일한 등가소음도이지만 평가시간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5분 이상, 프랑스(생활소음)의 경우 30
분 이상, 그 이외 국가들의 경우 1시간 이상으로 되

어 있다. 도로교통소음의 경우 통행하는 교통량이 일

정한 낮시간대에는 별 차이없지만 교통량이 일정하

지 않은 밤시간대에는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1~3
dB)가 있을 수 있다. 철도소음의 경우 어느 국가나 1
시간이상 동안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시간이 거의 동

일하다. 다만 독일, 영국, 화란, 덴마크, 스웨덴, 노르

웨이 국가들은 측정과 더불어 또는 단독으로 예측식

(계산식)으로 평가를 하기도 한다. 한국과 일본은 도

로교통소음, 생활소음 및 산업(공장)소음을 5분이상 

등가소음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스웨덴과 노르

웨이의 경우 밤시간대에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Lmax)로 병행해서 평가하고, 호주와 영국의 경우 등

가소음도와 더불어 L10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A지역에 1시간 동안에 20대의 

열차가 통행하고, B지역에 5대의 열차가 통행한다

고 할 때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면 차이가 없고, 
등가소음도로 평가해야만 차이가 나 어느 곳이 소

음영향을 많이 받고 있나를 알 수 있으므로 등가소

음도로 평가하는 것이 근래에 세계적인 추세이다.
항공기소음 평가방법(소음지수)이 국가마다 다

른 이유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1971년에 
WECPNL이라는 소음지수를 공포하여 항공기 소음

지수로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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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던 소음지수에 익숙해 있는 국가들은 WECPNL
을 사용하지 않고 세계 모범국인 일본이 이를 제일 

먼저 채택하고, 뒤를 이어 이탈리아, 한국, 브라질, 
중국이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

들은 1971년 이전에 항공기소음을 관리하지 않아 고

유의 항공기 소음지수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가하는 환경(위치)는 프랑스, 영국, 스위

스, 노르웨이, 일본의 경우 건물정면 1~2 m로 되어 

있고,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한국의 경우 자유음

장(확트인 공간)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가 없이 그 나라의 생활문화환경에 따

라 건물정면이나 자유음장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각종 규제기준은 선진국의 것들과 비

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완화되어 있다. 규제기준은 

그 나라의 경제수준 및 기술수준에 달려 있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호주는 도로교통소

음기준을 기존도로와 신도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 영국, 일본은 철도소음기준을 고속철

도와 재래식철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타이어소음기준을 제정하여 도로교통소

음을 한층 저감시키고 있고, 미국은 토지이용기준을 

제정하여 택지개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프랑

스는 생활소음 대상에 동물이나 사람의 과도한 소란 

행위, 비정상적으로 시끄러운 소리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는 연료세에 소음세를 

부과하고, 노르웨이와 싱가포르는 통행료에 소음부담

금을 부과하여 소음저감 비용(방음시설 설치) 및 저소

음차량 R&D 비용을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4. 결  론

우리나라의 각종 규제기준은 선진국의 것들과 비

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완화되어 있다. 규제기준은 

그 나라의 경제수준 및 기술수준에 달려 있다. 경제

적인 여력이나 기술의 뒷받침 없이는 그것을 강화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규제기준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준수하지 못할 법규는 범법자만 양성할 뿐

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소음과 철도소음을 제대로 저감시키기 위

해서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도 선진국처럼 

도로를 기존도로와 신도로로 구분하고, 철도는 재래

식 철도와 고속철도로 구분해서 규제기준을 설정하

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도로와 재래식 

철도는 소음환경영향평가 없이 개·부설되어 신도로 

및 고속철도와 현격히 차이가 나 동일하게 취급해서

는 곤란하다. 도로교통소음의 경우 자동차소음 배출

허용기준을 30년 동안 점진적으로 강화해 와서 더 

이상 강화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처럼 

타이어소음을 규제하여 도로교통소음을 저감시킬 필

요가 있다. 유럽연합은 타이어소음 규제기준을 1995
년부터 적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안전(safety)문제와 

결부되어 10년 동안 논란을 빚어 오다가 기술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안전문제를 해결하여 2005년 2월 4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타이어 제조사들은 

유럽연합의 타이어소음 규제기준을 충족시켜 수출하

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택지개발에 있어서 사전에 소음 민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기준을 설정하여 시행

해야만 원천적으로 주택소음 민원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항공법에 토지이용기준과 유사한 ‘시설

물 설치 제한’ 및 ‘시설물 용도 제한’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항공기소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다. 또한 우리의 소음진동관리

법에 프랑스의 생활소음에 규정되어 있는 ‘동물이나 

사람의 과도한 소란행위, 비정상적으로 시끄러운 소

리’에 대한 규제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

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경범

죄처벌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기 때

문이다. 우리의 법에서도 무도장이나 노래방에서의 

소음은 규제하지만 공동생활하는 주택에서의 소음은 

규제하지 않은 실정이다. 각종 소음규제기준은 소음

의 발생원, 경로 및 수음자 대책에 두루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정책수단이다.
공사장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정책은 건설기

계류에 대한 소음표시제 및 인증제인데 현재 한국

은 소음표시제만 실시하고 인증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데 소음표시제를 3년 동안 실시해 왔으니 더 

소음저감 효과를 볼려면 규제의 성격을 갖는 인증

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거주

할 수 있는 국토는 협소하고 도시의 인구 밀도가 

높아 언제 어디서나 각종 건설공사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좀 시끄럽다고 반드시 생활에 

필요로 하고 긴급한 공사를 중단시키면 또 다른 불

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중단시킬 수 없는 실정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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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음표시제와 더불어 인증제를 도입하면 원천적

으로 건설기계류 소음을 저감시켜 주기 때문에 공

사장소음도 더불어 저감될 것으로 여겨진다.
소음을 저감시키는 경제적인 수단은 이·착륙 항

공기에 대한 소음부담금제, 도로교통소음을 유발하

는 자동차에 대해서 연료세에 소음세를 부과하고, 
통행료에 소음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러한 제도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해당하며 이 제도

는 차량통행량을 감소시켜 교통혼잡을 줄여주며 저

소음자동차(전기자동차 포함)를 개발하는데 소요되

는 R&D 비용 및 방음시설 설치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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